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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

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제 조 관련

오염

물질
배출시설 및 적용시기 배출허용 기준

질소

산화

물

(NO2

로서)

발전시설1.

가. 고체연료 사용시설

1) 설비용량 이상100MW

가 기존시설)

영흥화력 호기 및 호기(1) 1 2

영흥화력 호기부터 호기(2) 3 6

이하50(6)ppm

이하15(6)ppm

나 신규시설) 이하10(6)ppm

나 기체연료 사용시설.

1) 발전용 내연기관 설비용량( 100M 이상으로서 가W

스터빈 포함)

가 기존시설)

(1) 년 월 일 이전 설치시설2001 6 30

(2) 년 월 일 이후 설치시설2001 7 1

(3) 년 월 일 이후 설치시설2015 1 1

이하60(15)ppm

이하30(15)ppm

이하10(15)ppm

나 신규시설) 이하10(15)ppm

2) 발전용내연기관설비용량( 100M 미만W )

가 기존시설)
비고 제 호에4

별도 표기

나 신규시설)

발전용 내연기관(1)

그 밖의 발전시설(2)

이하10(15)ppm

이하13(4)ppm

2. 폐기물소각시설소각용량 톤시( 2 / 간이상)

가 기존시설.

1) 년 월 일 이전 설치시설2001 6 30

2) 년 월 일 이후 설치시설2001 7 1

이하60(12)ppm

이하50(12)ppm

나 신규시설. 이하35(12)ppm

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3.

가. 기존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톤시간 이상( 2 / ) 이하60(12)ppm

나. 신규시설(고형연료제품 사용량 톤시간 이상0.2 / ) 이하40(12)pp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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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1.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에 따른 배출시설23「 」 의 설치 허

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( ) .

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2. ( ) (O2의 백분율 를 말한다) .

3. 기존시설이란 년 월 일 이전에 배출시설이 가동되었거나 설2016 12 1 ,

치중인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 를 득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( ) ,

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.

4. 발전시설의 기체연료 사용시설 중 미만의 기존시설100MW 은 다음의 기

준 농도를 적용한다.

사업장명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

에코에너지(1)
질소산화물(NO2로서) 이하40(4)ppm

황산화물(SO2로서) 이하120(4)ppm

(2) 미래엔인천에너지 질소산화물(NO2로서) 이하48(4)ppm

인천공항에너지(3) 질소산화물(NO2로서) 이하70(15)ppm

인천종합에너지(4) 질소산화물(NO2로서) 이하40(15)ppm

5.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의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 이하8 (「 」

국가배출허용기준 이라 한다 이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“ ” )

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국가배출허용기준을

적용한다.

황

산화

물

(SO2

로서)

발전시설1.

가. 고체연료사용시설

1) 설비용량 이상100MW

가 기존시설)

영흥화력 호기 및 호기(1) 1 2

영흥화력 호기부터 호기(2) 3 6

이하40(6)ppm

이하23(6)ppm

나 신규시설) 이하15(6)ppm

나 기체연료 사용시설.

1) 설비용량 미만 사100MW (LNG 용시설 제외)

가 기존시설)
비고 제 호에4

별도 표기

나 신규시설)

(1) 그 밖의 발전시설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포함( )
이하90(4)ppm

2.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용량 톤 시( 2 / 간 이상)

가 기존시설. 이하20(12)ppm

나 신규시설. 이하15(12)ppm

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3.

(1) 기존시설(고형연료제품 사용량 톤시간 이상2 / ) 이하15(12)ppm

(2) 신규시설(고형연료제품 사용량 톤시간 이상0.2 / ) 이하10(12)pp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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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

�

관련법규
정비대상

관련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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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 발생 요인1.

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요인이 없음- .

미첨부 근거 규정2.

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조제 항제 호- 3 1 1｢ 」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( 1

총 억원 미만인 경우 에 해당됨3 )

미첨부 사유3.

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가 부담-

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

작성자4.

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장 김 재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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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신 구조문대비표ㆍ
현 행 개 정 안

별표[ ]

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제 조 관련< 2 >

오염

물질
배 출 시 설

적용시기 및

배출허용기준

질소
산화물
(NO2

로서)

발전시설1.

가고체연료사용시설.
(설비용량 이상100MW )

기존시설(1) 년 월 일부터2003 1 1
이하70(6)ppm

( 신규시설2) 이하50(6)ppm

나 기체연료사용시설.

발전용 내연기관(1)
설비용량( 100MW
이상으로서 가스터
빈을 포함한다)

가 기존시설( )
년 월 일부터2003 1 1

100(13)ppm이하

나 신규시설( ) 이하50(13)ppm

폐기물 소각시설2.
소각용량 톤시간( 2 /
이상)

가 신규시설. 이하50(12)ppm

비고 1.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

제 조의23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

치허가 또는 신( 고 대상시설을 말한)

다.

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2. ( )

도(O2의 백분율 를 말한다) .

기존시설이라 함은 년 월 일3. 2002 4 29

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과 년2002 4

월 일 이전에29 배출시설 설치허가신

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

출한 시설 다만 배출시설을 교체하는( ,

경우는 제외한다 및 환경영향평가법)

제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16

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,

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

다.

신설4.

신설5.

별표

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제 조 관련

오염

물질
배출시설 및 적용시기 배출허용 기준

질소

산화

물

(NO2

로서)

발전시설1.

가. 고체연료 사용시설

1) 설비용량 이상100MW

가 기존시설)

영흥화력 호기 및(1) 1

호기2

(2) 영흥화력 호기부터3

호기6

이하50(6)ppm

이하15(6)ppm

나 신규시설) 이하10(6)ppm

나 기체연료 사용시설.

1) 발전용 내연기관 설비용(

량 100M 이상으로서W

가스터빈 포함)

가 기존시설)

(1) 년 월 일이전2001 6 30

설치시설

(2) 년 월 일 이후2001 7 1

설치시설

(3) 년 월 일 이후2015 1 1

설치시설

이하60(15)ppm

이하30(15)ppm

이하10(15)ppm

나 신규시설) 이하10(15)ppm

2)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(

100M 미만W )

가 기존시설)
비고 제 호에4

별도 표기

나 신규시설)

발전용 내연기관(1)

그 밖의 발전시설(2)

이하10(15)ppm

이하13(4)ppm

2.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( 2

톤시/ 간이상)

가 기존시설.

1) 년 월 일 이전2001 6 30

설치시설

2) 년 월 일 이후2001 7 1

설치시설

이하60(12)ppm

이하50(12)ppm

나 신규시설. 이하35(12)ppm

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3.

가. 기존시설 고형연료제품(

사용량 톤시간 이상2 / )
이하60(12)ppm

나. 신규시설 고형연료제품(

사용량 톤시간 이상0.2 / )
이하40(12)pp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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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출시설이란 -------- 제 조에 따른23

--------------------

현행과 같음2. ( )

3. 기존시설이란 년 월 일 이전에 배출시설2016 12 1

이 가동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,

신고 허가 를 득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( ) ,

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.

4. 발전시설의 기체연료 사용시설 중 미만의100MW

기존시설은 다음의 기준 농도를 적용한다.

사업장명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

에코에너지(1)
질소산화물(NO2로서) 이하40(4)ppm

황산화물(SO2로서) 이하120(4)ppm

미래엔인천에너지(2) 질소산화물(NO2로서) 이하48(4)ppm

인천공항에너지(3) 질소산화물(NO2로서) 이하70(15)ppm

인천종합에너지(4) 질소산화물(NO2로서) 이하40(15)ppm

5.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의 개정에8「 」

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 이( “ ”

라 한다 이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)

다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

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.

황

산화

물

(SO2

로서)

발전시설1.

가. 고체연료사용시설

1) 설비용량 이상100MW

가 기존시설)

영흥화력 호기 및(1) 1

호기2

영흥화력 호기부(2) 3

터 호기6

이하40(6)ppm

이하23(6)ppm

나 신규시설) 이하15(6)ppm

나 기체연료 사용시설.

1) 설비용량 미만100MW

사(LNG 용시설 제외)

가 기존시설)
비고 제 호에4

별도 표기

나 신규시설)

그 밖의 발전시설(1)

바이오가스 사용시(

설 포함)

이하90(4)ppm

2.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용(

량 톤 시2 / 간 이상)

가 기존시설. 이하20(12)ppm

나 신규시설. 이하15(12)ppm

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3.

(1) 기존시설 고형연료제품(

사용량 톤시간 이상2 / )
이하15(12)ppm

(2) 신규시설 고형연료제품(

사용량 톤시간 이상0.2 / )
이하10(12)ppm


